
평가요약표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문화예술향유지원 

보조유형 민간경상, 지자체경상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점수

1. 보조사업의 타당성 66.0 

 1-1. 보조사업의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10.0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24.0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24.0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7.0 

 1-5. 사회적가치 실현 1.0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12.0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3.5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3.5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7.0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 -2.0 

 2-5. 평가결과 이행여부 0.0 

 2-6. 실집행 실적 0.0 

구 분 총 평

평가결과

･ 사업방식변경 

 - ‘통합문화이용권’내역사업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신나는 

예술여행’내역사업은 성과지표로 설정된 프로그램수 등은 투입지표이지 성과지표라 볼 

수 없어 성과지표 조정이 필요함.

 - ‘신나는 예술여행’내역사업의 사업관리와 사업효율성을 높이고 

’방방곡곡문화공감‘내역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역할분담 확대가 필요함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문제점

･ 사업관리 및 성과지표개선

 - ‘통합문화이용권(188,068백만원)’내역사업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19년(6,890백만원), 

‘20년(8,738백만원), ‘21년(14,093백만원) 발생하여 집행잔액 관리가 필요함.

 - ‘신나는 예술여행’내역사업‘의 성과지표 중에서 참여단체 중 사회적 기업수와 프로그램 

수는 투입지표로서 한계가 있으며 ‘방방곡곡문화공감’ 내역사업의 사업비 중에서 지자체 

분담율 상향 필요성 있음 

개선사항

･ 통합문화이용권(188,068)의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20년109,624)하고 있으나 예산 

증가에 따른 불용액을 감축 시킬 수 있도록 실제 카드 이용률 향상 및 문화누리카드 

용이한 이용을 위한 방안 제고가 필요함 

･ 보조금 수혜단체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노력과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함 



평가 의견서

1. 보조사업의 타당성

1-1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

ㅇ 동 보조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보조사업의 목적, 재원, 재원의 용도, 재원관리 주체

및 조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국

가지원이 타당함

< 문화예술진흥법 >

제16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

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

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20조~35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등기, 정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령동법 시행령

제23조의 5(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① 법 제15조의4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

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동법 시행령제27조~34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운영, 평가·조사연구, 사업계획 승인 등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 관리·운용·조성 등



ㅇ ‘문화예술향유지원’세부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및 참여를 제고하여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및 동법 제18조를 법적근

거로 하여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로

운 문화를 창조할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힘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와 제18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과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함

ㅇ 동 보조사업은 국정과제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와 연관성이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한

다는 측면에서 국가지원의 근거는 타당함

1-2 보조사업의 효과성

ㅇ 동 보조사업은 ‘04년부터 단년도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여행‘, 지역문예회관 프로그램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의 내역사업

으로 구성되어 내용과 목표가 비교적 분명하고 명확함

ㅇ ‘통합문화이용권’ 내역사업은 17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지정지원으로 전국 기초생활수급

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문예진흥기금과 지방

비를 7:3으로 매칭하고 있으며 국비부담금은 복권기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ㅇ ‘20년 175만명, ’21년 197만명에게 발급되었고 ‘22년에는 263만명에게 발급할 예정에 있어

서 사업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ㅇ ‘통합문화이용권’내역사업의 성과지표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만족도, 문화누리카드전액

미사용자 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단순 투입 지표보다는 사업의 성과를(문

화향유향상정도 등)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ㅇ 문화누리이용카드 미사용자 비율은 ‘19년과 ’20년은 초과달성하고 ‘21년은 코로나 19의 영

향으로 목표치 대비 94.7%의 실적을 달성해서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카드

이용액과 발급된 카드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별로 문화예술기회 격차 해소 모색 방안 마

련 필요함



< 표 1-2-2 > 최근 3개년 성과평가 결과

구분 단위 사업명 구분 19년 20년 21년 측정산식(측정방법)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만족도

점

통합문화이용권

목표 86.4 86.9 87.1  ∑[{∑ (7점척도-1)×16.7} ÷ 
전체응답자수] 
(외부기관 만족도 조사로 구
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
인 또는 전화조사)

실적 86.4 87.5 88.0

달성도 100% 100.7% 101%

문화누리카드 전액 
미사용자 비율
(하향지표)

%

목표 5.1 4.7 4.4  ∑(당해년도 문화누리카드 
전액 미사용자 수/당해년도 
문화누리 카드 발급자 수)
(주관카드사 시스템 집계)

실적 4.9 4.4 4.6

달성도 104.2% 106.4% 94.7%

ㅇ ‘신나는 예술여행’ 내역사업은 ‘21년 이전까지 사업방식(매칭형, 기획형, 지역자원연계형, 축

제형), 장르(시각순회, 문학순회), 참여 단체성격(청년형, 청년형 外)에 따라 선정기준을 복

잡하게 설정되어 유사 중복 가능성이 많은 사업형태를 띄었으나 ‘21년 이후에는 사업세부

유형을 수요자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개선하였음.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21년 423개, ‘22년

318개) 단체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구조여서 사업관리의 효율화가 필요함

ㅇ 동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지표 중에서 순회참여 사회적 기업수, 문화향유프로그램

횟수는 투입지표이므로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표 1-2-2 > 최근 3개년 성과평가 결과 (신나는 예술여행)

성과지표 개념 목표치 설정 합리성 목표치 달성 수준

(재평지표)
소외계층문화순회참여
사회적 기업수

사업 직접 보조단체나 참
여단체 중 사회적 기업수

전년대비 5% 상승 목표치 
설정

본 지표는 2019년 신규지표로 향유사업의사회
적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전년대비 5% 상승의 의욕적 목표치
를 설정하였으나 코로나로 참여 저조

(재평지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사업 예산 대비 방문 공
연·전시 프로그램 시행 횟
수

프로그램수 3개년 평균의 
105% 수준 설정

2021년의 경우 연중내내 코로나 확산세가 강
하게 지속되어 예술단체의 프로그램 시행에 
어려움이 많아 실적이 저조함

(보조지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수혜
자 관객수

방문 공연·전시 프로그램 
관람객수

전년대비 3% 상승 목표치 
설정

관람객수의 경우 2019년 역대 최고치를 달성
하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 후 저조함

(보조지표)
신나는예술여행 관객만족
도

만족도지표 전년대비 0.3% 상승 목표
치 설정

신나는예술여행 프로그램의 관람객 만족도는 
90점이상의 고득점을 유지하고 있음

(보조지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예산
대비 참여예술단체 비율

사업 예산 대비 직접 보
조지원 예술단체 수

전년대비 3% 상승 목표치 
설정

사업예산대비 참여예술단체 선정을 점차 확대
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예술단체의 
활동 장려

ㅇ ‘방방곡곡 문화공감’ 내역사업은 지방 문화 인프라 시설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와 문화복지 차원의 사업이나 동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수혜자수와 관객만족도지표를 보완할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 표 1-2-2 > 최근 3개년 성과평가 결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1-3 보조사업의 필요성

ㅇ 동 보조사업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정책 목표와 사업내용이 일치하며 소외계층

을 위한 문화복지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ㅇ 동 보조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소외계

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기금의 사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ㅇ ‘통합문화이용권’ 내역사업은 유사중복성은 없으나 ‘신나는 예술여행’내역사업은 전문공연

장이 아닌 장소를 찾아가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 특정 계층이나 전문성

을 갖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변별력이 없어서 특성화가 필요함. ‘방방곡곡 문화공감’

내역사업은 전국 문예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ㅇ 동 보조사업의 수혜자는 지역예술가, 예술단체 및 문화회관 등의 보조사업 수행자와 전국

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263만명, 국민이 될 수 있어 비교적 수혜 범위가 넓

다고 할 수 있음

1-4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ㅇ 동 보조사업은 별도의 행정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구분 성과지표1<수혜자 수> 성과지표2<수혜자 만족도>

연간 목표치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목표 732,814명 748,811명 649,387명

실적 700,690명 432,248명 333,119명

달성율 95.6% 57.7% 51.3%

구분 19년 20년 21년

목표 88.0점 89.3점 88.0점

실적 88.8점 87.5점 93.0점 

달성율 100.9% 98.0% 105.7%

성과 목표치 
설정 근거

▪측정산식 : ∑(지원프로그램 수혜자 수)
▪통합재정사업자율평가 성과계획 지침 적용    하
여 649,387명으로 설정
 - 최근 3개년('18년~'20년) 사업 평균 수혜자 수     
×(1+0.05) 
▪측정대상기간 : '21.1.1~‘21.12.31
▪측정수행기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사업 참여    문
예회관 공연관람객 수 집계

▪측정산식 : 전반적 만족*0.4+서비스품질*0.3
             +불일치*0.2+사회적 책임*0.1 
▪문화체육관광부 고객만족조사 PCI 2.0 모델의 
  11점 척도
▪ 측정수행기관 : 리서치랩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현장을 방문
   하여 공연관람자 대상 현장인터셉트 조사 



ㅇ 동 보조사업의 ‘22년 예산은 226,274백만원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20년 145,637백만원, ’21년 167,123백만원)하고 있으나 3개 내역사업 모두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제고한 후에 예산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ㅇ 특히 ‘통합문화이용권’ 내역사업의 증가폭이 커서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을 향상시킬 필요

가 있음. ‘통합문화이용권’ 내역사업 예산은 ’21년(126,094백만원)대비 49.1%(61,974백만원)

증액되어 ‘22년(188,068백만원)에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원금액이 늘어서 ’21

년부터는 개인당 10만원을 지원하며 수혜대상도 계속 늘어서 ’21년 177만명에서 ‘22년 263

만명으로 66만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ㅇ 이에 따라 운영비(3,186백만원)으로 모바일앱(932백만원) 증액되었고 더불어 홍보비도 증가

하였음(782백만원). 매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나 빌급율은 100%를 달성하고 있어 발급

잔액은 없음. 다만 발급자들의 미사용잔액으로 인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집행을

을 높이기 위해 자동재충전 제도 도입, 비대면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 가맹점확대,

전화결제가맹점 안내책자 발송, 모바일 앱 출시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

력이 필요함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2월 기준)

지원대상자
(사회보장정보원 통계) - 242만명 251만명 263만명 256만명 220만명 238만명 263만명

사업 예산
(백만원)

국비(70%) 51,791 68,000 55,270 69,875 82,103 91,501 109,624 140,154

지방비(30%) 21,398 28,754 23,250 29,351 34,553 38,400 46,170 59,100

합계 73,189 96,754 78,520 99,226 116,656 129,901 155,794 199,254

1인당 
지원금
(연간)

지원금액 10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지원기준 ·가구별
1매 ·개인당 1매(6세 이상)

예산상 
지원가능 인원 - 158만명

(65.3%)
153만명
(61%)

161만명
(61.2%)

164만명
(64.3%)

160만명
(72.7%)

171만명
(71.8%)

197만명
(75%)

카드발급매수 67만매 138만매 145만매 152만매 159만매 163만매 175만매 197만매

발급률(%) 102.2 87.2 94.8 94.6 96.7 101.8* 102.5* 100.3

이용률(%) 92.6 76.9 84.2 85.8 87.8 92.3 91.9 89.8

ㅇ ‘신나는 예술여행’ 내역사업은 ’21년(24,229백만원) 대비 ‘22년에 21,574백만원으로 (2,665백

만원 감, 11.0%)으로 감소하였음.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향유 향상을 입증할 수

있는 계량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함



ㅇ ‘방방공곡문화공감’ 내역사업은 ’21년(16,800백만원) 대비 ‘22년에 16,632백만원으로 (168백

만원 감, 1.0%)감액 되었으나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예산임.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 갯수,

지원기관 건수 등의 양적 확장보다 우수한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콘텐츠 제작·유

통 선진적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한 점이 인정됨

ㅇ 동 보조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수행하며「보조금법 제9

조」에 따라 국비를 ‘정액 지원’하고 있어 적절함

ㅇ 보조금법 제9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현행 보조율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

정부) 협의 및 국회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됨

ㅇ 지자체 경상보조 70%의 비율을 점차 낮추고 문예회관의 재정상태에 따라 보조율 차등

ㅇ 최근 3년간 부처의 실집행률은 99.7%로 적절하지만 집행잔액의 이·불용이 발생하여 개선

이 필요함

ㅇ ‘19년(10,833백만원), ‘20년(8,301백만원), ‘21년(31,819백만원) 불용액 발생, ’21년 이월액

(16,919백만원)발생.

<표 1-4-4>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당초 수정(A)

2018 115,833 115,833 115,682 115,682 - 115,682 104,849 - 10,833 90.5

2019 129,780 129,780 129,473 129,473 - 129,473 121,172 - 8,301 93.4

2020 140,384 164,364 163,811 163,811 - 163,811 131,992 - 31,819 80.3

2021. 12월기준 163,904 177,904 177,673 177,673 - 177,673 160,985 16,919 - 90.5

< 표 1-4-5 > 중장기 재정추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세부사업)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181,183 226,274 336,379 430,365 524,376 618,449 729,399 

(내역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40,154 188,068 280,505 372,815 465,100 557,394 668,003 

(내역사업)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24,229 21,574 26,574 27,371  28,192 29,038 29,909 

(내역사업)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16,800 16,632 29,300 30,179 31,084 32,017 32,978 



1-5 사회적가치 실현(가감점)

ㅇ 가점 있음

ㅇ 동 보조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공

헌하고 있다고 판단됨

ㅇ 또한,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측면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공헌하고 있다고 판단됨. 아래와 같이 사회적 가치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표 1-5-1> 사회적 가치 직접적 기여

ㅇ 감점 없음

ㅇ 법령 등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보조금 반환, 환수, 시정명령 등) 사례가 있으나 공탁금 수

령 완료함

ㅇ 보조사업자 대비 행정처분비율은 ‘신나는 예술여행’ 내역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19년 369

건 중의 1건(0.3%), ’20년에는 277건 중의 1건(0.4%)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음. 보조사업

자 대비 비율이 높지 않지만 동 내역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법령위반 행위가 발생하여 주의

가 필요함

사회적 가치 직접적 기여 내용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기준 분류에 
따라 작성)

ㅇ (문화권리 보장)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취약 계층 문화권리 확대

  

구분 내용

지원확대
- 지원금, 카드 전액사용자 및 평균 이용금액, 발급자수 증가 → 저

소득층 문화향유기회 증가 및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

권리구제
- (’20)위탁가정 거소아동(만14세 미만) 약 3,000여 명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 복지누락 대상자에게 ‘권리구제서비스’ 제공(총 38,637명)

서비스
- (’20)언어장애인 배려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채팅상담 및 챗

봇상담 신규 도입, 문자상담 운영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에게 무료 신문구독 지원

정량적 증빙자료(과거 수치 비교 등 수치 활용)

ㅇ 문화권리 보장

 - 저소득층 문화향유기회 증가 및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저소득 가구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0만원 미만
35.2 38.3 50.4 56.0 27.8

코로나19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람률 

증가추세문화예술행사 관람률(%) 71.3 78.3 81.5 81.8 60.5

소득 간 문화향유 격차(%) 58.3 58.6 49.4 40.8 50.6
코로나19전까지 격차 

완화추세



연도 행정처분 권자 행정처분 대상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 처분근거(법령 등)

‘19년 
(내역사업)
신나는예술
여행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
회

브러쉬씨어터 
유한책임회사

허위 임차계약, 
사례비 편취

공탁금 수령 완료
(43,647,370원)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20년
(내역사업)
신나는예술
여행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
위원회

디스피너스 사례비 편취 환수 조치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2. 보조사업의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 등의 공개적인 보조사

업자 선정이 불가함

ㅇ ‘신나는 예술여행’ 내역사업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내역사업은 기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제정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제 규정 및

지침(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심의업무 공정 처리규정,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 지원심의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 등)에 따

라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각종 공모 사업의 지원 및 심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음

2-2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ㅇ 동 보조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

침’에 근거하여 교부조건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보

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 등을 적정하게 관

리․감독하고 있음

ㅇ 동 세부사업은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부처 집행 관리대상사업으로 일부 내역은 재정지

원 일자리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어, 매월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지원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적절하게 관리됨

2-3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

령 및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

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적절함

ㅇ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내역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정산 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집행액 발견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ㅇ 동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

침’ 등 법령에 의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사항을 보조금 교부조건

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사업실적보고 및 소액 사업을 제외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받는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 부정수급

여부를 적절히 감독하고 있음

ㅇ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의무화하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등 적절한 부

정수급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음

2-4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감점)

< 자체 사업관리 노력 >

ㅇ 가점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자체사업관리 노력 기울임

< 표 2-4-1> 자세사업관리 노력

주요 개선노력 ~2019년 2020~2021년 2022년~
개선효과
(기대효과)

보조사업자 선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의한 비공모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집행) ‘발급’중심의 
홍보 강화, 가맹점 
질적 관리 노력 지속

･(사후관리)사업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집행)‘발급’에서 
‘이용’으로의 홍보 
방향 전환, 코로나19 
대비 예산집행 제고를 
위해 이용자 
발급·이용환경 개선

･(사후관리)다각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관계자, 
전문가, 외부평가 
결과분석을 통한 
전략·과제 도출 시행 

･(집행) 분야별 
할인가맹점 확대, 
모바일 앱 결제 도입 
등

･(사후관리) 
각종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의 장기적 
성과관리, 이용현황 
데이터 활용 강화

･ 문제점 인식을 통한 
사업관리 개선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

부정수급 관리

･부정행위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부정행위 
관리지침 마련 

･ 부정행위 신고센터 
개소(’20.4월)

･ 온라인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1.8월)

･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자가점검 
캠페인 
추진(’21.12월)

･ 부정행위 신고센터 
기능 강화

･ 모바일앱 내 
신고센터 연계

･ 부정관련 매뉴얼 
책자 제작·배포

･ 부정 주요요인인 
현금화에 교육·홍보 
등으로 경각심 제고 
등 대책마련

･ 판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외부기관 협력 및 
상시모니터링으로 
처벌 강화

･ 신고센터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 



< 부정수급 적발노력>

ㅇ 가점 있음

ㅇ 부정수급 자체적발 노력을 기울임. 자체적발 건수 ‘19년 3건,’20년 29건, ‘21년 27건으로 외

부적발 사례에 비하여 높음

< 표 2-4-2>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수급 자체적발 사례

< 자체 사업관리 노력 감점>

ㅇ 감점 있음

ㅇ 동 보조사업은 3년간 총 111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여 사업관리가 필요함

ㅇ 2019년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202건, 2020년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90건, 2021

년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165건 등 3년간 총 457건의 부정징후 통보내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연도 구분 이력 적발기관 내용 조치결과

2019년

자체적발 3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담당자 허위발급
· 담당자 목적 외 사용 유도
· 제3자 문화누리카드 사용

· 문체부에서 지자체에 
처리결과 확인중

외부적발 1건 국무조정실
·복지시설 목적 외 물품 구입 
등 적발

· 복지시설 관리자 횡령 여부 
수사

 - (‘20.3.16~) 및 지자체 추가 
점검 진행(’21.10~)

전체 4건

2020년

자체적발 29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온라인 사이트 내 
양도양수(8건)

· 예술위 경고 및 경찰 
조사예정(8건)

· 제3자 문화누리카드 
사용(1건)

· 지자체 경찰 조사 후 당사자 
협의중(1건)

· 오프라인 양도양수 등(7건) 
· 예술위 확인 후 경고 및 

조치완료(7건)

· 가맹점 목적 외 사용 
유도(13건)

· 지자체 가맹점 점검 후 
조치완료(13건)

외부적발 0건 - - -

전체 29건

2021년

자체적발 27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온라인 사이트 내 
양도양수(15건)

· 예술위 경고 및 경찰 
조사예정(15건)

· 가맹점 목적 외 사용 유도 
등(12건)

· 지자체 가맹점 점검 후 
조치완료(9건) 
및 지자체 점검 진행중(3건)

외부적발 0건 - - -

전체 27건



ㅇ 2019년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202건 중 49건, 2020년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90

건 중 6건, 2021년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157건 중 8건에 대해서는 점검기한(45일 이

내)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시스템에 미등록되었음

ㅇ 따라서 2019년 부정징후 통보내역 202건 중 37건, 2020년 부정징후 통보내역 84건 중 30

건, 2021년 부정징후 통보내역157건 중 44건 등 3년간 총 111건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었

음.

ㅇ 이 중에서 2019년 1월 18일 전자세금계산서 구매취소 관련으로 통보된 1건(120,072,500원)

에 대해서는 재판 중에 있으며, 사망자바우처카드사용 관련 1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처리 중임(3,163,800원)

ㅇ 2020년 8월 4일 통보된 사망자바우처카드사용 관련 1건(2,971,100원), 해외체류기간 바우처

카드 사용 1건(505,050원),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취소 관련 1건(404,000원)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처리 중임

ㅇ 2021년 2월 17일 통보된 사망자바우처카드사용 등 관련 2건(3,186,870원, 3,050,430원), 해외

체류기간 바우처카드 사용 2건(68,020원, 294,000원)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 처리

중임

< 표 2-4-4 >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내역(2019~2021년)

사업 연도 통보건수 점검여부 점검기한 미준수
시스템 
미등록

부정확인 건수

문화예술
향유지원

2019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202건

점검O 153건 45건 0건 37건

점검X 49건 49건 49건 0건

2020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90건

점검O 84건 6건 0건 30건

점검X 6건 6건 6건 0건

2021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등 165건

점검O 157건 6건 0건 44건

점검X 8건 8건 8건 0건

총계
사망자 바우처 
카드사용등 457건

120건 63건 111건



< 표 2 > 부정확인 내용(총 111건)(2019~2021년)

(단위: 원)

2-5 과거 평가결과 이행 여부(감점)

ㅇ 감점 없음

ㅇ ‘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에 따라서 ’22년 예산 편성시에 ‘신나는 예술여행’ ’내역사업

감축함

< 과거 평가 결과 이행 여부 >

2019년 평가결과 반영여부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실적

･ 평가결과: 감축

･ 주요 지적사항: 지원규모 대비 성과지표가 
부족하며,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음.

반영

･ 2022년 신나는예술여행 사업 예산 2019년 대비 

3,715백만원 감축
  (’19년 25,289백만원→’22년 21,574백만원)

2-6 과거 3개년 실집행 실적(감점)

ㅇ 감점 없음

구 분
3년 가중평균 실집행률

(A×20%+B×30%+C×50%)
2019년

(A)
2020년

(B)
2021년

(C)

실집행률 99.7% 99.8% 99.6% 99.8%

실집행 부진 사유** ･ 해당 없음

사업 연도 통보내용 통보일자
점검 및 
부정확인 

일자
부정확인 금액 조치내용

문화예술

향유지원

2019

전자세금계산서 구매취소 

관련 건
20190118 20190129 120,072,500 재판중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건
20190118 20190222 3,163,800

지자체에 환수 

처리 안내완료

2020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건
20200804 20200909 2,971,100

지자체에 환수 

처리 안내완료

해외 체류기간 중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건
20200804 20200908 505,050

지자체에 환수 

처리 안내완료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취소

관련 건
20200804 20200904 404,000 반납조치 시행

2021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건
20210217 3,186,870

지자체에 환수 

처리 안내완료

사망자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건
20211001 3,050,430

지자체에 환수 

처리 안내완료

해외 체류기간 중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건
20210217 20210304 68,020 

지자체에 환수 

처리 안내완료

해외 체류기간 중 바우처카드 

사용 관련 건
20211001 294,000

지자체에 환수 

처리 안내완료



3. 종합 평가 및 제언

3-1 종합 평가

ㅇ 동 보조사업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정책 목표와 사업내용이 일치하며 소외계층

을 위한 문화복지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울 위해서 국가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ㅇ 동 보조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소외계

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기금의 사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ㅇ 동 보조사업의 ‘22년 예산은 226,27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

가(’20년 145,637백만원, ’21년 167,123백만원)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제

고한 후에 예산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ㅇ 특히 통합문화이용권(188,068)의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20년 109,616)하고 있으나 예산

증가에 따른 불용액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실제 카드 이용률 향상 및 문화누리카드 용이

한 이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신나는 예술여행 (21,574백만원)’내역사업과 ‘방방곡곡문화공감(16,632백만원)’ 내역사업의

성과가 최근 2년 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조한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사업효율화 필요함

ㅇ 상기한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하여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판단

하기에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3-2 정책 제언

ㅇ 동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조금지원의 재정규모 확장을 위한 기준마련

과 성과관리가 필요함.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본 사업의 목적

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계량화된 목표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함

ㅇ 동 내역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참여단체 중 사회적 기업수와 프로그램 수는 투입지표

이지 성과지표라 볼 수 없어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ㅇ 보조사업자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과 사업관리 강화 방안이 요구됨


